
https://doi.org/10.15682/jkiha.2016.22.4.57

논문| 22권 4호 2016년 12월  57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and Objective 1)

2015년 중앙정신보건지원사업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국

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에서 설문조사 응답자 83%가 정

신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고 답할 정도로 우리사

회는 정신질환을 육체적 질병만큼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질병

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1년 정신질환 실태역학조사에서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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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의 평생 유병률은 27.6%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구의 

27.6%는 일생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한 번 이상 앓은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조맹제 외, 2011; 정진욱 외, 2012: 

19). WHO에서는 다가올 2030년 우울증을 고소득 국가 질병부

담 1위 질환으로 전망하고 있다(WHO, 2008: 50-51). 2004년 질

병부담 상위 1, 2위인 호흡기감염과 설사질환은 하위권으로 밀

리는 반면 당시도 3위에 해당하는 주요 정신질환 중 하나인 우

울증이 30년 후 1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하였다(Figure 1). 이

렇듯 세계적인 질병부담의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우리사회는 정

신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점차 늘어나고 다양한 형태의 정신의

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그에 따른 시설환경에 관한 요구수준

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최소한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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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넘어선 이상적인 정신보건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이 정립

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정신질환이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적 영향이 큰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낮고 폐쇄적인 관계로 다른 의료시설에 비해 환경개선이 잘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Figure 1] Ten leading causes of burden of disease, World, 
2004 and 2030

의료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론의 경향을 나타내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10개 용어의 이용분포인 [Figure 2]를 보면, 인증

제는 질 향상을 위한 도구로써 비교적 꾸준히 이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Walshe, 2009; 김의현, 2012: 10). 또한 Alkhenizan과 

Shaw는 그들의 연구에서, 인증 프로그램이 의료 상황과 의료 결

과를 발전시킨 사례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의료서비

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지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Alkhenizan et al., 2011: 407). 따라서 인증제는 의료시설의 

환경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Figure 2] The distribution by year of the total use of each of 
the 10 common QI terms

우리나라는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정신보건법 제18조의3에 

따라 3년마다 정신보건시설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

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시설을 대상으로 한 인

증제도인 정신의료기관평가가 의료시설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

으로 작동하여, 정신질환자들의 환경적인 복지에 기여할 수 있

을지 확인하려고 한다. 또한 정신의료기관평가에서 평가하고 

있는 시설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규명하

려고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신의료시설의 디자인설계지

침과 평가에 필요한 시설의 규정항목과 기준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로써 정신보건시설의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2 Methods of Research

본 연구에서는 정신의료시설평가가 정신질환자들의 안전과 

치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설규정을 

가지고 환경의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먼저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의료시

설의 시설기준을 고찰한다.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의 평가기관

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KOIHA1))의 평가항목을 분석하고 그 가

운데 건축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도출한다. 도출한 시설평가항

목이 관련 법규정에 부합하는지, 또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

련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정신의료시설평가의 평가항목 중 환

경적 측면과 연관이 있는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과 필수등급의 

비율을 통해, 건축과 관련된 평가항목이 인증에 미치는 중요도

는 어느 정도인지 분석한다. 시설환경에 대한 평가방법의 형태

를 분석하여 환경의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조사한다.

2. Current Status of Mental Health Facilities

2.1 Number of Mental Health Facilities

보건복지부는 2016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2015년 기준 광

역정신건강증진센터 15개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209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보

건시설로는 정신의료기관 1,402개소, 사회복귀시설 333개소, 

정신요양시설 5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정신건강증진

센터는 광역, 기초, 아동(고양, 성남, 수원), 노인(수원 2개소)가 

포함된 결과이다(Table 1).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

시설, 정신요양시설이 입소하지 않는 지역사회기반 보건서비스 

제공시설에 비해 전체 정신보건시설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정신의료기관 입원 69,511명, 정신요양시설 입소 10,951명, 지

역사회정신보건기관 등록 관리는 79,379명이다. 2013년 말 기

준 만19세 이상 64세 미만 성인 중 중증정신질환자를 332,716

명(전인구 1%)으로 추정할 때, 약 17만 명(52%)의 중증정신질

환자는 정신보건서비스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고 지역사회 정신

보건 인프라도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 앞으로도 중증정신

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신보건시설의 지속적

인 확충이 필요하고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개선 작업

도 병행되어야한다. 

1)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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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정신의료

기관
정신요양

시설
사회복귀

시설
건강증진

센터
중독관리통
합지원센터

서울 347 3 120 26 4

부산 113 3 12 17 4

대구 76 3 16 9 2

인천 66 3 11 10 5

광주 47 4 10 6 5

대전 62 4 25 6 3

울산 25 1 2 6 2

경기 299 6 3 36 7

강원 35 0 43 17 3

충북 41 4 5 13 1

충남 49 10 13 15 2

세종 2 1 24 1 0

전북 50 4 21 11 2

전남 43 4 4 17 2

경북 62 5 16 12 2

경남 71 4 4 19 4

제주 14 1 4 3 2

계 1,402 59 333 224 50

[Table 2] Number of Mental Health Facilities, 2015

Note: Mental Health Business Guide 2016, Reconstitution

2.2 Trends in Length of Stay at Mental Health Facilities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 평균 재원기간은 2013년 기준 262일

이다. 2003년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07년 이후 다

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Table 2). 정신의료기관별 재

원기간을 보면, 정신병원의 재원기간이 긴 반면, 종합병원의 정

신건강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비교적 짧게 나타났다. 

국립정신병원의 경우 재원기간이 2011년 이후 감소추세이다. 

정신의료시설은 급성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이므로 정신요양시설에 비해 재원기간이 짧다. 특히 종합

병원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단기간의 재원을 통해 급성기 환자

의 치료와 사회복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반면 만성 정신질환

자의 요양보호를 위한 정신요양시설은 재원기간이 길어 질 수

밖에 없는데 2011년 이후 10년 가까운 재원기간을 보이고 있다.

OECD Health Data 2016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환자 1

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2)는 16.5일이다. 그에 비하면 정신질환

자의 재원일수는 재원기간이 짧은 편인 종합병원의 정신건강의

학과 조차도 3개월 이상 재원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신의료

시설의 환경은 다른 질환에 비해 장기간 거주의 기능과 더불어 

정신질환에 특성에 맞는 치유의 기능을 겸비하여야 한다. “정신

의료시설은 생활관련 시설의 충실과 함께 환자가 안정할 수 있

는 치료환경을 위한 심리적 배려가 필요하다.”(주용선, 2007: 

49) 그러므로 이러한 정신보건시설의 특성에 고려한 정신보건

시설의 환경 설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바람직한 방향 제시를 

위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2) 환자 1인당 해당 년도 입원허가를 받은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병원에 
머무르는 일수의 평균

년도
국립정
신병원

공립정
신병원

사립정
신병원

종합
병원

정신과

병원정
신과

정신과
의원

정신요양
시설

2000 142 207 220 80 231 75 2,787
2001 89 256 248 69 228 61 2,321
2002 118 216 240 67 215 74 2,665
2003 102 216 229 65 173 60 2,455
2004 101 260 266 69 168 77 2,521
2005 89 240 264 75 165 74 2,867
2006 102 200 271 65 164 73 2,630
2007 117 235 252 61 163 75 2,914
2008 128 254 186 61 150 88 2,831
2009 152 272 217 50 164 93 2,231
2010 153 248 252 71 150 99 2,364
2011 256 267 208 66 157 103 3,539
2012 191 233 223 65 157 105 3,693
2013 192 272 252 70 153 111 3,655

[Table 3] Length of Stay at Mental Health Facilities, 2000-2013
단위: 일

Note: The National Mental Health Commission Business Report 2014

3. Regulations Related to Mental Health Facilities

3.1 Types of Mental Health Facilities

정신보건법 제3조 1항에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 인격장애 ·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

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3조 2항에 

"정신보건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 정신질

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보건시설의 종류를 정신보건법

에서 정의한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

시설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

합지원센터로 분류하고 있다(Table 3). 

시설명 시설유형

정신의료기관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설치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생활시설3)(입소생활시설)

정신질환자 지역
사회 재활시설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 
광역
기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영형
위탁형

[Table 4] Types of Mental Health Facilities 

Note: Mental Health Law, Mental Health Business Guide 2016, 
Reconstitution

3) 정신질환자생활시설의 종류는 입소생활시설과 주거제공시설에서 
입소생활시설 하나로 개정(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 2], 개정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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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

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정신보건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

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말한다.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은 입원병상이 50병상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정신의료

기관은 급성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외래를 통해 치료함으로

써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2)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

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이다. 가정에서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

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를 통해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귀를 돕는다.

3)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

에 입소하지 않은 정신질환자의 재활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설이다.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

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산품판

매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로 세분화 되어있다. 

4)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

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정신보건 전

문기관이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포괄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네

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지역주민의 정신

건강증진과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전문적

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

계 구축을 해야 한다. 중독문제가 있는 노숙인 등과 같은 사회

적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상담･치료･재활지원서비스 제공한

다. 인구 20만 이상 시･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
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알코올･기타중독자 관리체

계와 알코올･기타중독폐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독자 조

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보건법에서 정의한 정신의료기관, 정신

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에서 분류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정신보건시설로 규정

하고, 그 가운데 입원실을 운영하는 인증평가 대상기관인 정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인증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3.2 Mental Health Facilities Regulations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정신의료기관평가의 시설

기준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 

제1항을 따르며 시설기준은 [별표 2의 1]과 같다(Table 4). 이러한 

법규정을 토대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평가기준은 인증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것은 정신의료

기관평가의 평가항목 중 건축과 관련된 평가항목이 인증의 필수

요건임을 의미한다. 

구분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 료 기 관 에 
설치된 정신
건 강 의 학 과

정신건강의학
과의원

가. 입원실

환자 50인 
이상이 입원
할 수 있는 
병실

　

입원실을  두
는 경우 환자 
49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
는 병실

나.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

1 1 　

다. 진료실 1 1 1

라.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

1 1 　

마. 전문요원상담실

1 1

　
1

환자 50인 
이상이 입원
할 수  있는 
병실을 가진 
경우

바. 재활훈련실

1 1

　
1

환자 50인 
이상이 입원
할 수  있는 
병실을 가진 
경우

사. 임상검사실 1 1 　

아. 방사선실 1 1 　

자. 조제실 1 1 　

차. 소독시설 1 1 　

카. 급식시설 1 1 　

타. 세탁물처리실 1 1 　

파. 구급차 1 1 　

하. 기타

1) 환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함 다만, 입원실을 두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급식 또는 세탁물처리는 의료기관이 
함께 하거나 외부용역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Table 5] Facilities Standards of Mental Health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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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Enforcement Regulation of Mental Health Act 

[Attached Table 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및 장비에 대한 기준은 정신보건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에 있다(Table 5). 입원실은 시설의 구

체적인 규격이 있는 반면 나머지 시설의 규격은 명확한 수치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설의 설치 유･무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정

신의료기관평가의 기준 또한 법규에서 정한 범위를 크게 벗어

나지 않고 있다.  

 Note: Enforcement Regulation of Mental Health Act 

[Attached Table 2], Enforcement Regulation of 

Medical Law [Attached Table 3] &  [Attached Table 4], 

Reconstitution

위의 표에서는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조제실, 소독시설, 급식

시설 및 세탁물처리시설의 시설규격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해당 시설규격(방사선실은 방사선장치를 말한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의료기관의 시설 

규격을 포함하고 있다. 구급차의 시설규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의 일반구급차의 장비기준을 준용한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나타난 세 가지 유형에 따른 

시설의 법적 기준은 최소한의 시설기준에 해당한다. 

4) 개방병상은 잠금장치가 전혀 없이 평상시 건물 외부로 자유로이 이
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입원실을 말함. 단, 일몰 후 또는 악천
후, 황사 등 환자의 건강에 불리한 경우에 건물의 현관 등의 개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3) 환자 49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
실을 가진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
치된 정신과의 경우에는 나목, 라목 또는 
사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이나 구급차는 
다른 과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구분 시설규격 및 장비

입원실 (1) 환자 1인용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6.3제곱미
터이상이어야 하고, 환자 2인 이상용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환자 1인당 4.3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 중 입원실을 제외한 
부분의 면적이 입원실의 면적의 2배 이상인 정
신의료기관의 환자 2인 이상용 입원실의 바닥
면적은 환자 1인당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2) 소아용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위 (1)의 입원
실의 바닥면적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다만, 
환자 1인용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입원환자(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말한다. 이
하 같다) 50명당 보호실 1개를 설치하되, 그 단
수에는 보호실 1개를 추가하고, 입원환자를 보
호실에 둘 때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하며, 보호
실에는 자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이 개방병
동4)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호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4) 입원실의 시설 및 비품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예방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병동 안에는 외부와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경보연락장치를 하여야하고, 환자가 자
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입원환자 50인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입원
실의 100분의 10이상을 개방병동으로 운영하여
야 한다.

　 (7) 1실의 정원은 입원환자 10인 이하로 한다.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

외부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구급
용시설·응급처치장비·의약품 및 신체보호에 사
용되는 장비와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진료실 정신의료기관에는 정신과 전문진료실을 두어야 
하며, 입원환자 100인 이상인 정신병원 또는 병
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에는 개
인면담실 및 집단치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

뇌파검사 및 심전도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요원상담실 환자상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Table 6] Facilities and Equipment Standards of Mental Health 
Facilities 

재활훈련실 생활훈련 또는 작업훈련에 필요한 도구·장비 및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임상검사실 임상검사실은 자체적으로 검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방사선실 가. 방사선 촬영투시 및 치료를 하는 데에 지장
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방사선 위해(危害) 방
호시설(防護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나. 방사선 사진필름을 현상·건조하는 데에 지장
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건조실
을 갖추어야 한다.

　 다. 방사선 사진필름을 판독하는 데에 지장이 없
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설비가 있는 판독실을 
갖추어야 한다.

조제실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약품의 소분(小
分)·혼합조제 및 생약의 보관, 혼합약제에 필요
한 조제대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소독시설 증기·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기구를 갖추어 두고, 위생재료·붕대 등을 집
중 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식시설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조리실은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조리, 보관, 식기세정, 소독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식품저장실은 환기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되,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식 관련 종사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준비실·탈의실 및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세탁물처리시
설

세탁물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적합
한 시설과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구급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6의  일
반구급차의 장비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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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Accreditation Program for Mental Health 

Facilities

4.1 The Accreditation Program of KOIHA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제도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통합⋅수행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라고 설립목적을 밝혔다. 의료기

관평가인증원의 설립은 의료법 제5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

건복지부 장관이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인증전담기관이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서비

스의 질과 환자안전을 자발적으로 향상 시키는 의료기관에 대

한 신뢰성 보증하는 제도이다(이선희 외, 2011: 25).

의료법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에서 의료

기관 인증기준은 1)환자의 권리와 안전, 2)의료기관의 의료서비

스 질 향상 활동, 3)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4)의료기관

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5)환자 만족도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이 말하는 인증기준에는 시설기준에 관

한 조항은 따로 없으며 환자의 안전 및 환자만족도에  녹아 있

는 정도이다. 다만 의료기관 인증제 중에서도 특히 정신건강보

건시설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해 다른 의료시설보다 강

화된 시설관리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신병원은 의료서비

스의 특성 및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다.

정신의료기관의 대상별 구분은 정신보건법 제18조의 3에 의

해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

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원으로 나눈다. 정신건강의학과 및 정

신건강의학과의원은 입원병상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 대상이며 

외래만 운영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정신의료기관평

가’에 의해 인증을 받는다. 규모가 큰 정신병원은 의료법 제58

조의 4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신청으로 정신의료기관평가에 갈

음하여 인증을 받는다. 

4.2 Assessment items for Mental Health Facilities  

정신보건시설평가 내용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11조의 5에 

의해 (1)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충족 정도, (2)환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수준, (3)정신보건시설의 진료 및 운영 실적, (4)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있다. 의료기관평가인

증원의 평가근거는 정신보건법 제18조의 3(정신보건시설의 평

가)에 의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에서 등급은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고

려하여 단계적으로 정규문항에 포함될 예정인 문항인 ‘시범’, 인

증등급 결정을 위한 조사항목인 ‘정규’ 및 인증을 위해 필수적

으로 충족해야 하는 항목인 ‘필수’로 나누어져 있다. 

조사방법은 (1)리더십 인터뷰(Leadership Interview), (2)규정 

및 절차 검토(Document Review), (3)직원 면담조사, 환자 또는 

보호자 면담조사, 의무기록검토, 관찰, 근거서류 및 관련자료 검

토(Individual & System Tracer)로 이루어진다. 

조사항목의 지표는 (1)구조(System)평가, (2)과정(Process)평

가, (3)결과(Outcome)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의 결과는 합

격과 불합격으로 판정되며 인증의 수준별 단계를 두어 평가하

지는 않는다. 

1) 정신병원의 건축 관련 평가항목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을 대상으로 한다. 정신병원의 인증기준의 기본 틀은 아래와 같

다. 인증 판정기준은 전체 조사항목의 평균점수가 8점 이상, 각 

기준의 조사항목의 평균점수가 5점 이상, 각 장의 조사항목의 

평균점수가 7점 이상이면서 필수조사항목에서 ‘무’ 또는 ‘하’가 

없어야 한다.

[Table 6] Assessment Framework for Mental Hospital 

( )는 건축 관련 항목의 개수 
Ⅰ.기본가치
체계

Ⅱ.환자진료
체계

Ⅲ.지원체계 Ⅳ.성과관리
체계

1.안전보장활
동(7)

3.진료전달체
계와 평가(1)

7.조직운영 
및 경영관리

12.성과관리  
        

2.지속적인 
질향상

4.환자진료 
(1)

8.인적자원관
리(3)

5.의약품관리(
1)

9.감염관리 
(5)

6.환자권리존
중 및 보호(4)

10.안전시설 
및 환경관리 
(10)

11.의료정보
관리

Note: Accreditation Standard for Mental Hospital(Ver 2.0)

정신병원 인증기준의 구성5)은 4개 영역, 12개 장, 29개 범주, 

51개 기준, 197개 조사항목으로 되어있다. 이 중 건축 관련 항

목은 총 32개 16.2%로 높은 비율은 아니나, 인증을 위해 필수적

으로 충족해야 하는 항목인 ‘필수’항목 50개 가운데 14개 항목

이 건축 관련 영역으로 28.0%를 차지하고 있어 인증에는 적잖

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임을 알 수 있다.  

Ⅰ.1. 안전보장활동과 관련한 [조사표 1]에는 침대 및 침구류, 

환자가구, 탁자 및 식탁, 병실바닥, 화장실, 샤워실, 보호실, 치료

프로그램실 등에 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생에 치중

한 점검일 뿐 환경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환경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Ⅲ.10. 안전시설 및 환경관리는 하위의료기관보다 낮은 등급

인 ‘정규’로 분류하고 있으며 창문의 창살, 보호실환경을 평가도

록 하였으나 창살의 설치간격이나 보호실 마감재 규격이나 화

장실 설치기준과 같은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뿐

5) 정신병원의 인증기준의 구성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원의 ‘체계’를 ‘영역’으로, ‘범주’를 ‘장’으로, ‘평가항목’을 ‘범주’, ‘기준’, 
‘조사항목‘으로 명칭을 다르게 하여 세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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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관련해  정신보건시설에는 특히 중요

하게 다루고 있는 천정, 벽, 바닥, 문, 조명, 침상 및 가구의 형태

와 마감 규정은 전무하다. 정신질환자의 행동특성 자살과 자해

의 위험이 높은 화장실 및 욕실의 설치규정 또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신보건시설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시설환경조차 평가

되지 못하고 있다.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건축 

관련 평가항목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병상인 

안정병상(폐쇄병상) 및 개방병상을 보유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

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건강의학과)가 이에 

해당이 된다. 정신건강의학과 평가기준집의 평가항목의 기본 

틀은 아래와 같다. 합격판정은 필수 평가항목에서 ‘무’ 또는 ‘하’

가 없어야하며 전체평가항목에서 ‘유’ 또는 ‘중’ 또는 ‘상’의 비율

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Table 7] Assessment Framework for Department of Psychiatry

                          ( )는 건축 관련 항목의 개수

Ⅰ. 안전체계 Ⅱ. 진료체계 Ⅲ. 행정체계

1. 환자안전(2)
7. 환자의 권리와 
의무(1)

18. 입원관리

2. 직원안전(1) 8. 환자진료 19. 퇴원관리

3. 화재안전(2)
9. 전과/전동 및 
협의진료

20. 불만 및 
고충처리

4. 정신과적 
응급상황관리

10. 동의 21. 인적자원 관리

5. 위해도구관리   
 (1)

11. 격리 및 
강박(1)

22. 시설관리(3)

6. 의료기기 
안전관리

12. 치료 프로그램

13. 특수치료
14. 처방관리
15. 의약품 관리 
및 투여(3)

16.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4)

　
17. 외출 및 
외박관리

　

Note: Accreditation Standard for Department of Psychiatry 

(2015~17)

정신건강의학과 인증기준의 구성은 3개 체계, 22개 범주, 76

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항목 중 건축 관련 항목은 

총 18개로 23.7%로 정신병원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필수

항목 32개 가운데 6개 항목이 건축 관련 영역으로 18.8%를 차

지하고 있어 정신병원과는 다르게 건축 관련 항목의 전체 비율

은 높으나 필수항목 지정 비율이 낮아 인증의 영향력은 정신병

원보다는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Ⅰ. 안전체계 중 건축과 관련된 평가항목은 육체적 질환자에

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준이다.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자살 및 

타인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 등을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환경적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항목이나 기준은 

미흡한 상태이다.  

Ⅰ.1. 환자안전의 평가항목은 상·중·하6)로 평가하며 직원 면

담조사, 환자(또는 보호의무자)면담조사, 의무기록 검토, 관찰, 

근거서류 및 관련자료 검토를 통한 IT(Individual Tracer) 방식으

로 평가한다. 환경 및 시설관리를 위해 바닥 미끄럼 방지, 조명

관리, 낙상주의 표지판 부착, 안전바 설치, 보행기구 및 휠체어 

관리 등이 필요하고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바닥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재 규정이나 조명의 조도  및 설치 규정, 안전바의 규

격 및 설치규정 등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Ⅰ.5. 위해도구관리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으로 정

신건강의학과의원보다 상위의료기관인 정신건강의학과가 ‘정

규’로 평가되고 있다. 의원이 필수로 지정된 항목임을 감안할 

때 명백한 오류임을 알 수 있다. 위해도구와 관련된 항목은 정

신보건시설의 자살 충동에 대한 안전설계의 핵심이 되는 내용

이다. 인증제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 평가내용에 심각한 오류

라고 할 수 있다. 

Ⅱ.7. 환자의 권리와 의무의 평가는 사생활보호를 위한 환자

의 요구 확인 및 동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사생활보호를 위

한 시설규정은 없으며 감시카메라(CCTV) 설치 범위 안내 또는 

게시의 의무만 있을 뿐 CCTV의 설치기준 또한 없다. 환자의 프

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다른 시설기준은 따로 포함하고 있지 않

다. 

Ⅱ.11. 격리 및 강박은 격리와 강박에 대한 수행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격리실의 시설에 대해 따로 구체적으

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Ⅲ.22. 시설관리의 평가목적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및 

장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가를 평가하고 있으며 법규

정에 기반하고 있다. 시설 유·무·미해당으로 평가하고 있어 시설

의 수준과 질은 평가하고 있지 않다. 인허가를 위해 반드시 지

키도록 명시되어 있는 병실당 입원환자 수, 보호실, 상담실에 

대한 평가항목도 정신건강의학과는 ‘정규’로 분류되어 있어 정

신건강의학과의원이 필수인 점을 고려할 때 역시 분명한 오류

로 보인다. 

3)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건축 관련 평가항목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입원병상인 안

정병상(폐쇄병상) 및 개방병상을 보유한 50병상 미만의 정신건

강의학과의원에 해당한다.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평가항목의 틀

은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격판

정은 필수 평가항목에서 ‘무’ 또는 ‘하’가 없어야하며 전체평가

항목에서 ‘유’ 또는 ‘중’ 또는 ‘상’의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6) 상: 대부분 수행 또는 충족됨 (80% 이상 수행)
중: 가끔 수행 또는 부분 충족됨 (50% 이상 ~ 80% 미만 수행)
하: 거의 수행 없음 또는 미충족됨 (50% 미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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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ssessment Framework for Psychiatry Clinic

( )는 건축 관련 항목의 개수

Ⅰ.안전체계 Ⅱ.진료체계 Ⅲ. 행정체계

1. 환자안전(1) 5. 환자의 권리와 
의무(1)

12. 입원관리

2. 직원안전(1) 6. 환자 초기평가 13. 퇴원관리
3. 화재안전(1) 7. 격리 및 강박   

 (1)
14. 조리장관리

4. 위해도구관리   
 (1)

8. 안전한 처방 15. 인력 및 
시설(3)

　 9. 의약품 관리 및 
투여(2)

16. 의무기록관리

　 10.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1)

　
　 11. 외출 및 

외박관리
　

Note: Accreditation Standard for Psychiatry Clinic (2015~17)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인증기준의 구성은 3개 체계, 16개 범

주, 46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항목 중 건축 관련 

항목은 총 12개 26.1%로 상위 의료기관인 정신병원과 정신건

강의학과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필수항목 23개 가운데 8

개 항목이 건축 관련 영역으로 34.8%를 차지하고 있어 앞서 조

사한 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의학과와 비교할 때 확연히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다. 건축 관련 항목의 전체 비율과 특히 필수

항목 지정 비율이 매우 높아 세 가지 형태의 의료기관 가운데 

인증의 영향력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건축 관련 12개 항목 가

운데 거의 대부분인 11개 항목의 평가유형이 설치 유·무로 평가

하는 방식이다. 이는 건축 관련 항목의 평가가 설치 유·무로만 

판단되어 환경의 질적인 평가로 보기는 어렵다.  

Ⅰ.2. 직원안전과 관련된 평가항목은 등급이 ‘정규’로 분류되

어 있다. 이는 다른 상위의료기관에서 필수로 규정한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의 등급으로 직원안전에 취약할 소지가 있다. 정신질

환자의 행동 특성상 직원들에 대한 갑작스런 위험행동에 관한 

대비가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또한 상위 두 의료기관은 필수인 

것과 비교하면 직원안전에 대한 대비와 평가수준이 미흡하다.

Ⅲ.15. 인력 및 시설의 항목은 법적기준 준수 유·무·미해당을 

평가한다. 입원실 인원기준이 10인 이하로 최저치의 기준으로

도 인증이 가능해 보다 나은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선택에 지표

가 되는 세분화된 인증점수나 등급을 나타내지 못한다.

4.3 Analysis of Assessment Items related to Architecture

정신의료시설 평가항목 중 건축과 관련된 평가항목은 시설

유형별 평균이 2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증의 당락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항목 중 건축 관련 평가항목은 평균 

27.2%를 차지한다(Figure 3). 상급 정신의료기관으로 갈수록 건

축 관련 평가항목의 비율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법규정에 의해 반드시 성취해야할 필수적인 항목 이상의 평가

를 하지 않는데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그런 이유로 1차 의료

기관인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건축 관련 평가항목 중 필수항목

의 비율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게다가 의학과의 위해

도구관리, 시설관리의 등급오류로 의원의 필수항목수가 의학과 

보다 더 많게 나타났다. 

[Figure 3] Comparison of Assessment Items for Mental Health 
Facilities

건축과 관련된 조사항목 지표는 평균 75.7%가 구조(System)

평가로 이뤄지며 평균 61.1%가 Document Review를 통해 평가

하고 있었다(Figure 4). 지표에서 System이라는 비교적 구체적

인 측면에 비중을 두고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에서 서류평

가와 인터뷰를 병행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평가에 반영되어 평

가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Figure 4] Comparison of Assessment Methods in Items 
related to Architecture

평가유형은 A)유·무 와 B)상·중·하 두 가지 타입으로만 평가하

고 있고 세분화된 점수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건축 관련 

A  유·무 D  Document Review S' System
B  상·중·하 I Individual  Tracer P Process

L Leadership Interview O Outcome 
S  System Tracer
IS Individual & System Tra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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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중 설치 유·무로 평가하는 항목이 평균 73.6%로 나타

났으며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91.7%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인

다. 이는 건축 관련 항목에 대한 질적 평가의 비중이 매우 낮다

는 것을 뜻한다. 

5. Conclusion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정신의료기관평

가는 법규정을 기반으로 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었는지 평가

하고는 있지만, 시설환경에 대한 질적 평가는 거의 이뤄지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치유와 사회복귀라는 

정신보건시설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의 질

을 향상시킬 수단으로써 인증제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정신의료기관평가 항목의 분석결과

와 정신보건시설의 질향상을 위한 인증제에 대한 제안은 다음

과 같다.   

1)정신의료시설의 시설규정은 인허가의 필수조건으로 이미 

개원을 통해 갖추어지므로 법규정 수준의 시설평가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때문에 상위기관에서는 시설평가에 가중치를 하위

기관보다 높게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이 정신보건시설의 질

을 높이는 방법으로써 작동하지 못하는 현행 인증시스템의 한

계라고 볼 수 있다. 

2)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서류검토와 이용자인터뷰를 병행

하고, 지표는 구조평가가 주를 이루어 비교적 적절하고 구체적

방식이다. 하지만 평가항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에 대한 구

체적인 설치 규격 및 규정은 법규에 나와 있는 입원실 이 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있는 입원실 규정 또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내용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기준을 가지고 있다.

3) 건축 관련 평가항목 중 설치 유·무로 평가하는 항목이 평

균 73.6%를 차지하고 있어 상·중·하로 평가하는 질적 평가의 비

율은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인증의 등급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증제를 통한 보다 나은 정신보건시설 설립에 대한 필요

와 동기 부여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4)시설의 질 향상은 인증제의 등급을 통해 독려할 수 있으며, 

인증의 등급제는 수요자로 하여금 보다 질 좋은 시설을 선택할 

권리와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미 우리나라도 녹색

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의 인증제를 통해 친환

경건축분야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예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신보건시설분야도 시설인증제의 등급을 통해 의료 환경의 개

선과 발전을 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인증제는 의료서비스 분야를 중심

으로 평가하고 있어 건축시설의 질을 평가하기 어렵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WELL Certification과 같이 시설의 건

강과 관련된 건축환경 부분을 특화한 인증제의 도입이 필요하

다. WELL Certification은 인체의 건강과 복지에 주안점을 두고 

건축물의 등급별 인증을 통해 건강과 관련된 측면의 건축발전

을 도모하고 있다. 

6)시설환경의 질적 평가를 위해 인증제를 등급화하려면, 평

가항목의 충족 비율에 따라 등급이 분류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의 세분화(Subdivision)와 성취도에 따라 가중치 부여가 가능하

도록 평가의 정량화(Quantification)가 필요하다(김삼열 외, 

2010; 안광호 외, 2012: 104). 정신보건시설인증제의 등급화는 

세분화된 평가항목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

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가인증의 바탕이 되는 정신보

건시설의 시설기준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신보건법이 정

한 시설규정의 하한선을 벗어나 보다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신보건시설 디자인가이드라인의 개발이 정신보건시

설인증제에 앞서 선행되어야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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